
( 붙임1 )

「한국은행 강릉본부 

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(안)

1 개정 필요성

  □ 본부(통화정책국)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업무 효율화 방안*을 추진
하면서 각 지역본부의 상이한 규정을 일원화하는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
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‘절차’)를 제정

* 자료입수 전산화, 심사방식 변경 등

  □ 절차 신설 등에 따라 각 지역본부의 「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」(이하 
‘운용기준’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

o 절차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

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‘세칙’) 등 상위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운용기준

에서 제외

o 신설된 사후심사 및 금융기관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용기준에 반영

2 주요 개정 내용

  □ (삭제<세칙에 명시>)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운용(현행 제3조), 지원자
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(현행 제10조) 등

  □ (삭제<절차에 명시>) 지원대상 대출실적(현행 제2조), 지원일몰제도(현행 
제8조) 등

  □ (신설) 사후심사 자료제출(개정안 제3조) 및 평가관리 기준(개정안 제4조)

o 제출하는 자료 목록 및 평가관리의 기준은 본부 표준안을 반영



  □ (기타) 현행 운용기준 상 명시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목적(개
정안 제1조) 및 지원대상(개정안 제2조)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

  □ (<별표> 수정) 명절·재해자금의 별도 운용, 지원대상 제외업종 변경사항 
등을 <별표>에 반영

o 명절·재해자금과 관련하여 강릉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

있다는 내용(현행 제9조)은 <별표1> 주석으로 이동

o 한편 운송관련 서비스업(주차장 운영업) 및 교육 서비스업(일반 교습학원)

등이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<별표2>에 이를 명시

구분 현행 개정안

운용기준 
명 변경

한국은행 강릉본부
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

한국은행 강릉본부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

삭제
(세칙으로 

이동)

제3조(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) <삭제>

제5조(전략지원부문) <삭제>

제6조(특별지원부문) <삭제>

제7조(일반지원부문) <삭제>
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

대출)
<삭제>

삭제
(절차로 
이동)

제2조(지원대상 대출실적) <삭제>

제8조(지원일몰제도) <삭제>

제11조(자료제출) <삭제>

제13조(제재) <삭제>

삭제 제12조(자금의 회수 및 배정) <삭제>

신설
<신설> 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

<신설> 제4조(평가관리 기준)

기타
(자구 

수정 등)

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

제4조(지원대상업체) 제2조(지원대상)

제14조(기타 사항) 제5조(기타 사항)

<별표>
수정

제9조(명절·재해자금) <별표 1> 주석3으로 이동

<별표2> 지원대상 제외업종 <별표2> 업종 추가


